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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

군 산 시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

1. 관련: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5항, 「아동복지법」제26조, 장애인복지법」제59

조의4,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6

2. 의료기관 내 의료인, 의료기사,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

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

결과를 2023. 12. 11.(월)까지 보건소 홈페이지-열린마당-보건소공지사항-‘2023년 

의료기관 신고의무 교육 안내’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
   - 인터넷강의인 경우: 교육결과보고서, 수료증 스캔 제출

   -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집합교육인 경우: 교육결과보고서(교육콘텐츠 작성), 교육사진, 

참석자명부

   - 외부강사 집합교육인 경우: 교육결과보고서(교육콘텐츠 작성), 교육사진, 참석자 명부, 

강사프로필

     *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

붙임  1.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.

      2.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명단 1부.

      3~6.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 4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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